
서 울 특 별 시 하 수 도 사 용 조 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성흠제 의원(찬성자 : 14명)

나. 의안번호 : 제 2626 호

다. 발의일자 : 2025. 3. 31.

라. 회부일자 : 2025. 4. 2.

2. 제안이유

○ 최근 강동구 싱크홀 사고 등 도심 내 지반 침하가 잇따르면서, 노후

하수관로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어, 체계적인 관리계획

마련이 시급한 상황임.

○ 그러나 현행 조례는 하수관로의 준설 및 점검 중심으로 규정되어

있어, 구조적 안전성 평가나 계획적인 정비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

실정임.

○ 이에 따라, 하수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와 중

장기 정비계획 수립을 조례에 명시하고, 구조적 안전진단 및 위험지

역 정보공개의 근거를 함께 마련하고자 함.



○ 본 조례 개정으로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, 시민 생명

과 안전을 우선하는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붕괴 및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, 서

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ㆍ시행 의

무를 신설함. (안 제6조의3)

나. 기존의 정기 점검 외에도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진단

실시 및 사고 발생 시 원인조사ㆍ재발방지 대책 수립ㆍ시민 공개

등의 의무를 신설함. (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｢하수도법｣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원안 참조)

다. 기 타 :

1) 입법예고(2025. 04. 05.~04. 09.) 결과 : 의견 없음.



5. 검토의견

■ 개요

○ 본 개정안은 최근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등의 안전사

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

이를 반영한 중장기 정비계획의 수립, 하수관로 사고 발생 시 원

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명문화하여 시민의 안전을

확보하고 예방 중심의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현        행 개   정   안

<신  설> 제6조의3(노후 하수관로 관리계획 수립) 
① 시장은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붕괴·싱
크홀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, 서
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실
태조사를 실시하고, 이를 반영한 중장기 
정비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우
선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, 예산
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하
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③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
중장기 계획의 주요 내용과 우선 정비 대
상 지역을 공개할 수 있다.

제7조(하수관로 준설 등) ①ㆍ② (생  략) 제7조(하수관로 준설 등) ①ㆍ② (현행과 
같음)

<신  설>   ③ 관리청은 제1항의 정기 점검 외에도, 
노후 하수관로의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
하기 위한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
야 하며,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·보
강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

    [표] 신·구조문 대비표



■ 서울시 관내 지반침하 및 노후하수관로 현황

○ 최근 10년간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총

228건이고, 그중 111건(48.7%)이 하수관로 손상으로 인한 사

고로 보고되고 있음.

’15~’24년 총합
지하시설물 손상

장기침하 지하개발공사
소계 상수도 하수도 가스·통신 등

침하발생
(건)

228 161 33 111 17 42 25

(비율) (100%) (70.6%) (14.5%) (48.7%) (7.4%) (18.4%) (11.0%)

※ 자료 : 재난안전실, 2025.1.,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계획(2025).

   [표] 최근 10년간(2015.1.1. ~ 2024.12.31.) 서울시 관내 지반침하 발생 현황
(출처 : 지반침하 관리대장(도로관리과))

○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 연장은 총 10,866㎞이고

그 중 약 55.5%인 6,029㎞가 설치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

하수관로로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.

<신  설>   ④ 관리청은 하수관로 사고가 발생한 경
우,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
립·시행하고, 해당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
하여야 한다.

구    분 총 연장(km)
30년 이상

연장(km) 비율(%)
합    계 10,866 6,029 55.5 
종 로 구 364 241         66
중    구 272 124         46
용 산 구 376 245         65
성 동 구 308 168         54
광 진 구 371 172         46

    [표] 자치구별 3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 현황
(2024.2. 하수도 통계 기준)



○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정비된 노후하수관로는 총 1,008

㎞에 불과하여 현재 진행 속도로는 전체 관로를 정비하는데 30년

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,

구 분 합  계 ’20년 ’21년 ’22년 ’23년 ’24년
정비실적

(㎞)
1,008 220 241 215 192 175

사 업 비
(억원)

15,588
(시비15,510, 

국비78)

3,733
(시비3,655, 

국비78)

3,020
(시비3,020, 

국비0)

2,946
(시비2,946, 

국비0)

2,934
(시비2,934, 

국비0)

2,772
(시비2,772, 

국비0)

    [표] 최근 5년(2020.1.1. ~ 2024.12.31.) 노후하수관로 정비 실적
(2024.12..31. 기준)

- 정비를 위한 예산도 연간 약 4,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

추계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.

동대문구 405 227         56
중 랑 구 430 228         53 
성 북 구 506 316         63
강 북 구 357 169         47 
도 봉 구 330 218         66 
노 원 구 453 249         55
은 평 구 479 223         47 
서대문구 348 204         59 
마 포 구 463 250         54 
양 천 구 392 187         48 
강 서 구 568 193         34 
구 로 구 407 241         59 
금 천 구 262 138         53
영등포구 495 314         64 
동 작 구 333 156         47 
관 악 구 432 229         53
서 초 구 603 381         63
강 남 구 732 430         59
송 파 구 707 438         62
강 동 구 474 287         60



구  분 합  계 ’25년 ’26년 ’27년 ’28년 ’29년 ’30년

정비대상
(㎞)

1,192 205 204 202 191 193 197

정비예산
(억원)

24,425 3,627 3,910 3,973 3,971 4,241 4,703

※ 자료 : 2024년도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 자료

   [표] 향후 하수관거 시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

■ 개정안 조문별 검토의견

○ 안 제6조의3제1항은 노후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등의 안전사

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실

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반영한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·시

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,

- 최근 지반침하 등의 안전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

때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시의적절한 조치라 사료됨.

○ 여기서, 개정안의 ‘실태조사’는 현행 하수도법(이하 “법”)｣ 제20

조1)에 따라 5년마다 하수시설 전반의 성능･운영 상태를 종합적

으로 평가2)하는 ‘기술진단’과는 별개의 조사로 이해되는데,

1) ｢하수도법｣ 제20조(기술진단 등)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
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
② - ③ (생 략)

2) ｢하수도법 시행규칙｣ 제14조(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) ① (생 략)
1. - 3. (생 략)
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(생 략)
2. 하수관로: 유량 및 수질조사,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, 하수관로의 연결 상태 진단,
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,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
3. - 4. (생 략)
③ (생 략)



- 법 제20조의 ‘기술진단’이 하수관로 내의 유량이나 수질조사와 시

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, 하수관로 연결상태 진단 등 하수관

로 전반에 대한 성능 위주의 평가라 한다면,

- 본 개정안의 ‘실태조사’는 도로의 지반침하를 유발하는 하수관로의

누수 및 지하수 유입의 주된 원인이 되는 균열, 파손, 이음부 탈

락 등을 CCTV를 이용하여 내부조사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볼

수 있음.

○ 현행 「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」에 의하면 ‘기술진단’

에서의 현상진단을 위한 하수관로 내부조사는 조사물량을 20%

이상으로 하는 표본조사 방식의 CCTV 조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

에 최대 80%라는 내부조사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며,

- 이에 본 개정안의 실태조사가 현행 기술진단의 사각지대를 보완할

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○ 다만, 안 제6조의3제1항의 경우, 조문 내용상 지반침하의 원인을

노후하수관로로 지칭하면서도 실태조사 대상은 ‘서울시 전역’으로

만 규정하고 있어, 만일 서울시 전역의 하수관로 전체를 대상으로

할 경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연간 조사물량이

10,866㎞에 달하게 되고, 이는 서울시의 현 하수도 재정 및 정

비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임.

○ 즉, 하수관로 CCTV 조사 기준 단가가 1㎞당 약 730만원3)으로

관내 전체 하수관로(10,866㎞)에 대해 조사할 경우 연간 약 793

3) CCTV 조사 비용 : 1㎞/7,263천원(표준품셈(산업통상자원부))



억 2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,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

노후하수관로 정비 속도가 매년 약 200㎞에 불과하다는 점에서

살펴보아도 관내 전체 하수관로(10,866㎞)를 매년 단위로 일괄

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큼.

○ 더욱이, 서울시는 2030년까지 하수관거 시설 개선을 위해서 매

년 약 4,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고, 매년 약 150

㎞의 신규 노후하수관로가 편입되고 있는 실정임.

○ 따라서, 안 제6조의3제1항의 실태조사 대상을 ‘설치 후 30년이

경과한 노후하수관로’로 명확히 정의하면서 실태조사 주기를 매년

이 아닌 시장이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현실화할

필요가 있어 보임.

○ 한편,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중장기 정비계획(이하 “정비계

획)’의 경우도 법 제5조4)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하수도정비기

본계획(5년 단위 재정비5)/20년 단위) 수립과 서로 연계되도록 ‘하수

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한 정비계획’으로 수정하는 것이 상위법과

의 정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임.

4) ｢하수도법｣ 제5조(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)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
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)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
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, 관할 구역의
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
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(이하 “하수도정비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
다. 이 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
의 경우에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.
② - ③ (생 략)

5) ｢하수도법｣ 제6조(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- ② (생 략)
③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후에는 5년마다 하수도정비
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.
④ - ⑥ (생 략)



현        행 개   정   안 수 정 안 예 시

<신  설> 제6조의3(노후 하수관로 관리
계획 수립) ① 시장은 노후 
하수관로로 인한 붕괴·싱크
홀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
위하여, 서울시 전역을 대상
으로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
사를 실시하고, 이를 반영한 
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·시
행하여야 한다.

제6조의3(노후하수관로 관리
계획 수립) ① 시장은 노후 
하수관로(설치 후 30년이 
경과한 하수관로를 말한다)
로 인한 지반침하 등 안전사
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
하수관로에 대한 실태조사
를 실시하고, 이를 하수도정
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정비
계획을 수립･시행하여야 한다.

   [표] 안 제6조의3제1항 수정안 예시

○ 다음으로, 안 제6조의3제2항은 시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우선

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정

비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

- ‘우선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’하는 사항은 제1항의 정비계획에

필수적으로 포함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2항에서 굳이 중복하여 기

술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인바,

- 시장에게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

정비를 추진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현        행 개   정   안 수 정 안 예 시

<신  설> 제6조의3(노후 하수관로 관리
계획 수립) ② 시장은 제1
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우
선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선
정하고, 예산을 확보하여 단
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도
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의3(노후하수관로 관리
계획 수립) ② 시장은 제1
항의 정비계획에 따른 예산
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정
비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
야 한다.

   [표] 안 제6조의3제2항 수정안 예시



○ 그리고, 안 제6조의3제3항은 중장기 계획의 주요 내용과 우선 정

비 대상 지역을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,

-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그 취지에 적극 공

감하면서 다만, 공개 대상을 ‘우선 정비 대상 지역’으로 국한하기

보다는 정비계획 전체를 공개대상으로 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

있다 하겠음.

현        행 개   정   안 수 정 안 예 시

<신  설> 제6조의3(노후 하수관로 관리
계획 수립) ③ 시장은 시민
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중
장기 계획의 주요 내용과 우
선 정비 대상 지역을 공개할 
수 있다.

제6조의3(노후하수관로 관리
계획 수립) ③ 시장은 시민
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하
수도정비기본계획의 주요 
내용과 정비계획을 공개할 
수 있다.

   [표] 안 제6조의3제3항 수정안 예시

○ 다음으로, 안 제7조제3항은 노후하수관로의 구조적 안정성 평가

를 위한 정기적인 안전진단과 그 결과에 따른 보수･보강 조치를

의무화하고 있음.

○ 여기서, ‘구조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정기적인 안전진단’이라 함은

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(이하 “시설물안전법”)｣

제2조제6호6)와 제12조제1항7)에 따른 ‘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’

6) 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｣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
과 같다.
1. - 5. (생 략)
6. “정밀안전진단”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
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
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.
7. - 13. (생 략)

7) 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｣ 제12조(정밀안전진단의 실시) ① 관리주체는 제1



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나,

-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[별표1]에서 하수도 분야 적용 대상을 “공공

하수처리시설(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)” 즉,

물재생시설로 국한하여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관로는 시설물

안전법상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며,

- 대신에 법 제20조(기술진단 등)에 따른 5년 단위의 기술진단 대

상에 해당되고,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8)에 의해 기술진단을

한 후 필요하면 ‘정밀진단’을 시행토록 별도 규정하고 있음.

○ 따라서 안 제7조제3항을 신설할 경우 상위법과의 충돌이 예상되

고, 더욱이 하수관로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평가는 원형관로

(9,247㎞)가 아닌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인 사각형거(1,500㎞)에

국한하여 필요시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

하천변 등에 주로 매설된 사각형거와 달리 대다수 도로 지하에 매

설된 노후 원형관로에 의무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며,

○ 원형관로의 경우 CCTV 조사 등을 통해 균열이나 천공, 이음부

탈락, 변형 등의 구조적 문제가 발견될 경우 바로 교체 또는 보

수･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구조 안전성 평가

추가 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다 하겠음.

○ 한편, 안 제7조제3항이 위치한 현행 제7조는 하수관로의 준설 및

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② - ⑤ (생 략)

8) ｢하수도법 시행규칙｣ 제14조(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) ① - ② (생 략)
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술진단을 한 후 필요하면 정밀진단을 할 수 있다.



청소 등 일상 유지관리 활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문 내용

측면에서도 안 제7조제3항이 위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음.

○ 이와 더불어 안 제7조제4항은 하수관로 사고 발생 시 원인조사

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시민 대상 정보공개를 규정하고 있으

나,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은 안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정

비계획에 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여겨지고 또한, 안 제6조의3

제3항에서 시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있는바, 하수관로 측면에서만

살펴보면 이 역시 별도 조항으로까지 신설할 필요는 없어 보임.

○ 현재 서울시는 하수관로에 다른 지반침하 사고의 경우 그 원인조

사를 도로를 관장하는 부서(도로관리과, 도로사업소, 자치구청 등)에서

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

- 만일 안 제7조제4항을 별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본 조

례가 아닌 ｢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9)｣에 규정하는

것이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부합한다 할 것이며,

- 현행 ｢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｣ 제11조10)에서도

이미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

위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

9) ｢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｣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
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
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[시행 2025. 1. 3.] [서울특별시조례 제9451호, 2025. 1. 3., 일부개정]

10) ｢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｣ 제11조(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)
① - ② (생 략)
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④ 제3항에 따른 공표는 시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.



필요가 있음.

○ 결과적으로, 안 제7조제3항과 제4항의 신설은 상기에서 기술한

내용에 비추어볼 때 삭제하는 것이 상위법이나 타 조례와의 정합

성 그리고, 행정 일관성, 현실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임.

현        행 개   정   안 수 정 안 예 시

제7조(하수관로 준설 등) ①
ㆍ② (생  략)

제7조(하수관로 준설 등) ①
ㆍ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하수관로 준설 등) ①
ㆍ② (현행과 같음)

<신  설>   ③ 관리청은 제1항의 정기 
점검 외에도, 노후 하수관
로의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
하기 위한 정기적인 안전진
단을 실시하여야 하며, 그 
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·
보강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

<삭  제>

<신  설>   ④ 관리청은 하수관로 사고
가 발생한 경우, 원인 조사 
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·
시행하고, 해당 내용을 시
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<삭  제>

   [표] 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수정안 예시


